
예 산 총 칙

201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2,455,431 15,073,663

일반회계 491,416,050 14,742,482

특별회계 11,039,381 331,181

기타특별회계 11,039,381 331,18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43,582 7,307

수질개선 특별회계 61,530 1,846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737,982 22,139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04,174 12,125

주차장 특별회계 1,747,000 52,410

기반시설 특별회계 60,207 1,8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7,784,906 233,54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813,85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

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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